
초 하나도 돌려준 청백리
- 청백리 서기순 선생 일화 -

순조 때 문신인 서기순 선생은 대제학을 거쳐 이조 
판서를 역임하였으며 자신을 포함해 5대에 걸쳐 세 명의 
정승과 네 명의 대제학을 배출한 명문가의 자손이 
었지만 청렴을 가풍으로 삼았다. 서기순 선생은 항상 
청빈함을 강조하여 집이 비바람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하였다고 한다. 
홍한주는 서기순을 일러 “현달하고도 이처럼 한미하게 
사는 선비는 오직 이 사람 뿐”이라고  평가하였다. 
순조에 청백리로 녹선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애정법’이 된 사유

국방기술품질원

 저는 국방기술품질원(이하 기품원) 감사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탁금지법은 
애매한 사항을 확실히 정해주는 법으로서“애정법”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첫째, 민원인과 동일 목적으로 출장시 
과거에는 민원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교통비 분담을 
하려고 하면 민원인의 거부로 인해 교통비에 상당하는 
식사 또는 차량에 기름 주유시 기름 값 대납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정확히 1/n이 되기 어려워 항상 뒷맛이 
개운하지 않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는 직무의 
직접적인 유관자와의 금지 행동 수칙에 따라 동일 
목적으로 출장시에 처음부터 출발을 달리하여 
목적지에서 만나 업무 수행 하는 별도행동이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원인과 동행 출장 시 
애매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고민이 필요 없어졌습니다.

   둘째, 업무상 민원인의 회사 또는 사무실 방문 시 
민원인이 기품원 직원에게 손님이라면서 내놓는 차와 
다과 등을 먹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일체의 다과를 거절하게 
되고, 민원인도 이해를 하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애매한 사항을 확실히 정해준 
청탁금지법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품원 직원이 업무 수행 완료 후 감사실에서 취약 
업무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일부 민원인이 인정을 이유로 식사를 
제의하곤 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시행 된 후에는 
청탁이나 접대가 없어도 민원처리가 잘 이루어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기 사례 외에 많은 유사 사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기관의 직원들이 민원인과의 업무 
수행과정 중에 식사, 교통 편의, 다과 제공 등 애매한 
사항에 대해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하였지만,

   청탁금지법을 핑계로 웃으면서 쉽게 거절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이야말로“애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으로 달라진 아름다운 이야기

만화로 배우는 청렴이야기


